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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일러(기체연로-LNG, LPG)측정시 먼지시료 채취건.

2015년도 대기환경 보전법 기준으로 

보일러 기체연료 에는 먼지 기준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. 

먼지는 오염물질 신고 항목에서 빠지는것인지?? 

또한 먼지 시료 채취는 해당사항에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.

목록

○ 귀하의 보일러 측정시 먼지시료가 오염물질 신고 대상인지의 여부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
이해됩니다.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. 
- 2015년부터 시행되는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중 일반 보일러의 경우 액체와 
고체 연료에 대한 먼지 기준치를 강화 및 신설하였으나, 기체연료에 대해서는 먼지 기준치
가 없습니다. 그러므로 먼지시료채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 

○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기공학연구과 김록호 연구사에게 문의(rhokho@korea.kr, 
032-560-7348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질의에 감사드립니다.

첨부파일
국민신문고 질의 답(보일러 측정시 먼지시료 채취 관련)20150126.hwp 

일반민원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

운영하는 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를 통해 서비스됩니다. 

▶ 시스템(에러) 문의 : 국민권익위원회(1600-8172) 

▶ 민원 문의 : 환경부 1577-8866,☞ 업무별 전화번호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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